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3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 혁 우*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

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

지지 못했다. 집권 중반 이후 제시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품

질 낮은 규제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해 집권초기 높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

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규제심사가 여

전히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

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히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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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규제수준이 사회수준을 결정한다. 지난 500년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

는 강대국의 자리바꿈은 해당 시기 그 국가의 규제품질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극단

적인 규제로 시민의 삶에 개입했던 국가들 중 성장과 번영을 구가했던 예는 찾아보기 힘들

다. 교환을 통한 가치증식이 보장되기 힘든 사회에선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도 태동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제는 사람들

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의 규칙이기에 사람들의 일반적 행위체계와 배치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무정형으로 변화하는 사회는 끊임없이 규제의 수정을 요구한다. 처음에는 사회, 

문화, 시민행태와 높은 정합성을 띠던 고품질의 규제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 불합리해져 불

편하게 되는 게 다반사이다. 사실 복잡한 사회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란 정치과정 가운데 있는 규제의 본질상 이것이 최

소한의 합리성이라도 충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조차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만

큼 좋은 규제는 그 절실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규제개혁에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의 의도를 정확하고 명

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규제개혁 항목

을 짜임새 있게 체크해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전략이 부족

하고 이상만 앞선 거친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하게 된다. 

규제개혁 자체가 정치적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에 섣부른 시도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은 어땠을까? 다양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도입,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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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건수의 획기적 증대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많다. 규제개혁이 재벌과 기

업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고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부서의 분리를 시도했

지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규제개혁

을 추진하다보니 일선에선 규제개혁이 행정간소화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규제관리 범

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했고 의원입법에 대해선 여전히 규제심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정부에도 규

제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 정부에서 발견된 문제가 반드시 보완되

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적 의견들을 검토한 후,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프레임, 규제개혁체계와 규제개혁대상, 규제

심사제도와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Ⅱ.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1. 규제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는 시장행위자들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반면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의 행동을 비효

율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왜곡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규제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로서의 중요한 제도이기에 시장 행위자들은 규제에 의존해

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부든 규제를 만들고, 고치고, 없애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규

제라는 규칙에 손을 대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는 것이 정부의 보편적 업무수행 방식이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의 생성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 판단을 제약해 온 정부의 행태를 시정

하고 고품질의 규제를 통해 시민의 인센티브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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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강제적 행위제약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

시키려는 정부활동의 한 유형이다(Stone, 1982; Meier, 1985; Vedung, 1998; 최병선, 1992). 정부는 

규제를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어떤 바람직한 미래상태의 달성을 시도한다. 한마디로 규제는 

정부가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실제 작동 패턴을 보면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획일적

이고 경직적인 규제기준으로 인해 정책대상 집단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퇴출, 가격결정을 

통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사장(死藏)시키는 경우가 많다. 정책대상집

단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규제기준에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시 소형평수 의무 

공급제를 실시하자 대형평수 주택의 공급위축을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급

등을 초래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구나 규제의 동태적 메커니즘을 보면 정책대상 집단의 규제회피행동을 막기 위한 추가

적인 규제가 부가되는 소위 규제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다(김영평 

외, 2006). 즉 에너지 위기가 닥쳐 석유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가격을 

동결하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유도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암시장을 통한 고가의 석유유통

을 초래하게 된다. 석유공급이 부족해져서 사람들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에서라

도 석유를 구매할 의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암시장의 석유거래를 막

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하여야만 한다. 암시장 거래자를 처벌하거나 석유의 구매행위를 보

고하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동태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설령 도입초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규제였다 할

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원래 의도한 목표가 왜곡되는 

의도치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규제가 그 의도와는 달리 민간에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최초의 정책목적의 달성에는 실패하

게 되면 그 자체로 정책 실패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 집단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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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실적과 기존 평가

(1)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실적

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 국정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집권초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대상 사례를 선정하고 부서 및 이해관계 집단 간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각종 덩어리규제들을 해소하였다. 전경련(2009)의 발표를 보면, 대기업 규

제, 수도권규제, 각종 세제개편,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등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해묵은 규제들이 해소되거나 개선되었다. 특히 창업규제의 경우, 2007년 8단계이던 것이 5

단계로, 창업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게 되는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절차적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개별 규제의 개혁과 더불어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규제일몰제의 확대(2009), 미등록규제의 조사와 등록(2009), 규제정보시스템

의 구축(2010) 등이 그 중요한 예이다. 정부차원에서 규제관리 대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주

기적 규제관리체계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정비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도 호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2008년 61.9점에 비해 

2011년에는 67.2점으로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결과는 2009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경

련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어 82.45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기업관련법 분

야는 50위에서 48위로 상승했으며,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에서도 183개 국가 중 8위로, 

최초로 10위 안에 진입하기도 했다.  

(2)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존 평가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집권 중반기로 들어서는 2009년부터 이루어

지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경련(2009)에서는 규제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당시까지 이루어진 규제개혁 실적에 대

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는 대기업 규제개혁, 수도권규제 완화, 각종 세제개편,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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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한계 및 개선점

전경련(2009)
-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

-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 개선

- 규제개혁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법안 통과)

- 규제개혁체계 정비

-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최진식(2010)

- 규제일몰제/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

개혁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

- 규제정보화시스템은 규제개혁의 효과

성과 효율성 제고

- 미등록규제정비는 규제개혁의 효과성

과 적법성 제고

- 규제개혁의 정치적 지지도 참여성, 

전문성, 책임성 소홀

- 공공협의 내실화 및 규제개혁추진

기구 일원화 필요

심영섭(2011)
- 규제개혁 만족도 중가

- 해외기관 평가실적 제고

- 불합리한 규제생성 메커니즘 상존

- 의원입법 심사 부재

- 진입규제에 대한 정밀점검

이주선(2011)
- 규제개혁이 국정최고 어젠다

- 이해가 복잡한 정책규제 해소

- 집권후반 국정기조의 변화로 규제

개혁 동력 약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업형 슈퍼마

켓 규제 등 새롭게 도입 고려 중인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조성봉(2011)

- 집권초기 핵심적 정책규제 해소

- 한시적 규제유예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 도입으로 규제체감도 제고

- 미등록규제정비, 규제관리시스템 정

비 등 제도정비

- 대통령의 리더십에만 의존한 규제

개혁으로 국정목표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방향 혼선

- 규제개혁시스템 체계 정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선

의원입법 규제심사체계 도입

규제개혁추진체계 일원화)

<표 1>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 

회사 제도개선,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개선 등을 중요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꼽으며 대

체로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런 규제개혁실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 신속한 후속조치, 효율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 구축에 대해

서는 매우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규제개혁체계의 정비,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도 제고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진식(2010)은 규제일몰제 도입확대, 한시적 규제유예, 미등록규제정비, 규제정보화시스

템 구축과 같은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들어 새롭게 시행된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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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규제일몰제 도입확대와 한시적 규제유예는 환경에의 적응성과 효과

성을 충족시켰으며,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은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판단했다. 미등록규제정비는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보았다. 반

면 이들 규제개혁 방식은 정치적 지지도, 참여성, 전문성, 책임성 등은 소홀하게 다룬 경향

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정에서의 공공협의의 내실화 및 

전문성과 책임성의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추진기구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심영섭(2011)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에서 출발해서 기업친화형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등 참신한 시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 증가, 

해외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실적 개선, 빠른 경기회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반면 불

합리한 규제생성 메커니즘의 상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부재, 진입규제에 대한 정밀

점검 필요 등을 중요한 향후 규제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선(2011)은 경제관련 규제개혁을 평가하면서 정부 출범 초기 규제개혁이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결과 과거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개혁이 

어렵던 경제관련 핵심 정책과제들이 해결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권 중반 이후 소득격

차 확대, 물가앙등 등 정치 ·사회환경의 변화로 국정기조가 공정사회, 친서민, 동반성장으로 

선회하면서 경제관련 규제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

업형 슈퍼마켓 규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등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한 규제는 진입

제한과 영업활동 규제의 성격을 띠므로 시장경쟁, 소비자 후생 등을 비교 형량해 규제수단

의 합리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성봉(2011) 역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로 집권초기 핵심적인 정책적 규제들의 개

선이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 외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인 점, 규제일몰제의 확대와 미등록

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리시스템을 개선한 것 등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반면, 규제개혁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만 의존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라 규제개혁의 기준, 

목적, 우선순위 등이 혼선되는 등의 불명확한 점이 있었고 규제개혁체계의 시스템화는 개선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부재,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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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존 평가를 요약해 보면, 집권초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

지가 매우 높았으며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다수의 정책성 규제가 해소된 것을 가장 큰 성

과로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 규제일몰제의 확대, 한시적 규제유예, 미등록

규제정비, 규제정보화시스템의 개선 등 규제방식과 기반의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존해 이루어지다 보니 국정

운영방향의 변화에 따라 규제개혁의 방향에 큰 부침이 있었고 규제개혁체계가 규제개혁위

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다 보니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집권중반 이후의 동반성

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인정해 그런 규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규제의 품질

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는 규제개혁의 세부적인 측면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전경련(2009), 심영섭(2011), 이주선(2011)은 만족도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최진

식(2010)과 조성봉(2011)은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런 평가

는 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

혁의 전반에 대한 조망과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방향,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내용, 규제개혁 체계와 같은 전반적인 양상을 추적하고 이를 분

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족도 및 규제개혁 실적과 같은 성과측면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부터의 규제개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제개혁 과정에 초점을 두어 규제개혁 방향성과 프레임, 규제개혁 

체계와 대상,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각각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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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분석을 위한 항목의 제시

1.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프레임 

어떤 정부든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궁극의 의도는 사회, 시민, 시장의 안정과 발전, 

행정부담의 감축 및 보다 합리적 조정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이 창달될 수 있

는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그런 규제를 

게임의 규칙삼아 행동하는 여러 행위주체들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Coase, 1960, 최병선, 2006). 이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규제

개혁 평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1)을 오히려 높이거나 이익집

단이나 관료의 특혜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그

리고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규제개혁은 일반국민들

의 우호적인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실에서 규제개혁은 다양한 함의와 은유를 표방하며 진행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규제개혁도 사회 자원의 재분배란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

다. 더구나 새롭게 들어선 정부로서는 규제개혁이란 중요한 정책상품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호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로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길 원하고 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찾게 된다. 규제개혁이 시민과 사회에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자체에 대

한 사회저변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규제개혁에도 프레임이 중요해지

는 이유이다. 아무리 훌륭한 방향을 설정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형성되

1)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어떠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래비용에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수

집단계, 협상단계, 계약이 준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처음 계약의 불완전으로 인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에 주식중개인에게 중개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주식거래

의 거래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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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규제개혁은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중요하

다. 즉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의 프레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프레임(frame)이란 

어떤 사건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해석의 구조로서 개인들로 하여금 이를 그들의 

삶의 공간 안에 인지시켜 인지하고, 확인하며 해석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틀이다

(Goffman, 1974). 사람들은 프레임 설정되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등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책 

문제에 대해 어떤 프레임이 형성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Kurz, 1990). 이런 의미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과 사회의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규제개혁

을 이행하기에 우호적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규제개혁이 일반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도 성공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는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런 규제개혁의 방향성

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충분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프레임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일반국민의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고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의 프레임이 아무리 우호적이라도 거래비

용을 높이는 등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품질이 낮은 규제가 신속하게 만들

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규제개혁 체계와 규제개혁 대상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 규제개혁을 시도하

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규제개혁의 수단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정

부가 현실에서 규제개혁을 달성하는 도구로서의 체계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를 일컫는 

것이다. 규제개혁 방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

면 규제개혁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 체계가 갖추어 진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되면서 부터이다. 이전 시기에도 규제개혁은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기능해 오긴 했지만 김

대중 정부 들어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들어섰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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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및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를 법제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체계에 대해서는 OECD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기도 하다(OECD, 

2003, 2007). 

그러나 우리나라만을 놓고 볼 때 각 정부별로 규제개혁 체계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규제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최병선, 2008). 규제개혁에 대한 

권한을 가진 규제개혁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실질적 조정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했다. 그 결과 그 동안의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해 보면 루틴 한 

규제심사에 치우친 면이 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국가경쟁력강화위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따라서 이런 실험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편 규제개혁 체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 대상에 대한 것이다. 정부활

동 중 규제로 분류되어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검토함으로써 실제로 국민들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임에도 그 합리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규제개혁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부재,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개념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기에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3.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 프로그램

규제개혁의 실제적 측면, 즉 규제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목하고 그 합리성을 따져보는 

것 역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라기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최병선, 2008). 따라

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갖추고 체계화된 규제개혁 수단을 구비하였을지라도 현실에서 규제

개혁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불편하거나 비효율성을 체감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과연 국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핵심도구인 규제영향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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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 역시 향후 규제개혁 

수단 개선을 위한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일몰제, 미등록규제의 정비, 중소기업 규

제차별화, 규제형평제도 등 다른 정부에 비해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

도되거나 진행되었기에 이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 규제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평가

1.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프레임 측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과 효율성 제고와 같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것과 친서민, 동반성장, 공정사회와 같은 

정부의 재분배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는 집권 이

후 광복절 경축사마다 제시된 아이디어를 분석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집권 첫해

인 2008년의 경우, 녹색성장과 대기업, 수출중심 성장전략으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철폐,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고환율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2009년에는 친서민중도실

용을 내세우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 미소금융출범과 한국장학재단 출범 등을 중시하였다. 

2010년이 되면, 공정사회라는 개념아래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제시되

었으며, 2011년에는 공생발전의 개념 아래 대 ·중소기업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이 강조

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역시 크게 이런 두 방향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이주선, 2011, 조성봉, 2011) 전자는 프레임 측면에서, 후자는 방향성 측면에서 문

제가 있었다. 

먼저 경제위기극복과, 시장친화적 제도개선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경기침체 등을 극

복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적극적으로 활용한 메타포의 하나였고 규제개혁

의 근거로도 제시되었던 것이었다(국무총리실, 2012). 이런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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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 교환관계로 

엮인 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 드는 비용을 규제개혁을 통해 줄여줄 수 있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비용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

박 정부 집권초기 불거진 대불공단의 ‘규제 전봇대’ 사례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

하더라도 결국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부의 기존규제, 업무수행 방식

의 고비용과 이로 인한 기업부담을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3) 이명박 정부 이루어진 창업규제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해당사

자간의 분쟁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무 강제로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부담시켜

왔으며 창업을 위한 최저자본금 제도 역시 창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유사상호 사

용금지 역시 창업자가 등기할 때 유사상호인지 검색하고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도 했다. 이들 규제들은 거래비용을 높여온 규제들

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위한 것, 나

아가 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프레이밍 된 측면이 강했다. 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 

은행소유 지분제한 완화, 산업의 금융소유 제한 규제폐지, 방송과 신문의 미디어 산업에 진

입 및 소유규제의 완화라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된 정책들

이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개혁연구소(2011)의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응답자의 85.1%가 이명박 정

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설문응답자의 62.3%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방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 결과적으로 규제개혁

2) Coase(1934, 1960)은 높은 거래비용의 존재를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체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재산권 배분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0이라면 당사자 간의 쌍방의 문제가 자율적

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권 배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거래비용 때문임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사회의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주안점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3)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가장 대표적인 개혁 의지를 나타낸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은 불합

리한 규제철폐의 상징이 돼 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싶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며 대불공단 전봇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대불공단 입주업체들은 공단 옆 교랑에 위치한 전봇대 때문에 대

형트럭이 커브를 틀기 힘들어 이에 대한 민원을 5년 동안 제기했지만 관할문제로 옮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적이 있자마자 당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련, 산업단지공단이 5시간 만에 이전해 관료들의 탁

성행정에 일침을 놓은 사건이다(이투데이, 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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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부의 대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

감도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을 총량적으로 평가해 보면, 일반국민의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이 44.6%로 가장 높고, 소위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개혁은 

0.8%에 불과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전경련, 2012).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 등의 대기업 대상의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한 개선대상 규제의 발

굴, 중소기업 기업호민관의 설치와 이를 통한 규제개선 노력, 창업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다

양한 행정부담의 감축과 같은 중소기업과 일반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

에 대한 세심한 개선의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서민과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기업친화적 규제개혁이라는 프

레임 속에 묻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소개한 경제개혁연구소(2009-2011)가 2009년 

이래 매분기별 조사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8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

의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집권 중반 이후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로 급속하게 선회하는데 영향을 미

치기도 했다.5)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 그동안의 국정기조를 전환하여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와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는데 이로부터 소위 동반성장, 공정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4) 이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1년 7월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에 의한 전화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3.5%포인트(신뢰구간 95%)였다.

5) 이런 상황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09년 3월21일 오전 8시께 이 대통령은 김우창 고려대 영문

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조찬 공부 모임을 가졌다. 이날 초청된 김 교수는 2008년 봄 ‘광우병 파동’ 당시 언론 

기고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경제 일변도의, 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정책에 대한 국민

들의 불만이 깔려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MB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석학이었다. 이날 김 교수는 자본주의 

윤리 문제를 거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번 위기는 정의

와 도덕,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윤리 문제가 다시 대두할 것이다.” 고 말했다고 

박형준 당시 홍보수석이 밝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라는 양 극단의 이념적 대립을 탈피해 중

도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은 이때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

제정책을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경연은 이 대통령이 ‘MB노믹스’의 노

선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전환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후 ‘친서

민 중도실용’은 ‘동반성장’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 MB노믹스의 주요 국정 화두로 진화한다(한국경제신문,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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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중기 이후 동반성장, 친서민 및 공정사회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이루

어진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방향을 제시한 측면이 많았다. 

대기업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시장의 규

제 등의 예에서 보듯이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를 시장질서와 상충된 가치로 인식한 결과 시장

의 틀 속에서 영업을 통해 성장하고 생존해야 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진입규제를 통한 보호

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또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철폐와 같은 시장경쟁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제개혁이 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오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이런 방향성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친서민적 이미지

를 불러일으켜 그런 방향으로 정책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장

기적으로는 인센티브 구조와 괴리되는 규제를 양산시켜 거래비용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초

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의 결과 

보호대상으로 자리매김한 중소기업이 자력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졌으며 한정된 보호영역에 

경쟁적으로 진입한 신규 중소기업으로 인해 극심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품질저하와 소비선택권이 감소를 초래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김은자, 1998; 규제개혁위원

회, 2000; 전경련, 2011; 이혁우, 2012). 또한 최근 도입된 프렌차이즈 규제의 경우, 동일 프랜차이

즈가 반경 500m 내에서는 신규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프랜차이

즈 점포에 대해 배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규로 창업할 수도 있는 다수의 국민들

의 경제적 자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상생이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부터 본격화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닌 외국기업에 혜택을 준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6) 

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으로 조달청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시장은 아이마켓코

리아 등 국내 대기업이 빠진 6곳을 세계적인 사무용품업체 오피스디포가 차지했다. 오피스디포는 본사 매출이 

13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다. 그러나 공급계약 당사자가 오피스디포의 가맹점이란 이유로 중소기

업으로 간주한 결과다. 공공기관 급식도 외국 업체들에 더할 나위 없는 호기가 됐다. 신용보증기금, 120다산콜

센터 등에서 삼성에버랜드, 동원홈푸드가 밀려난 자리를 세계 3대 급식업체인 아라마크의 한국법인(아라코)이 

꿰찼다. 아라마크는 매출 14조원, 종업원 26만명에 달하지만 한국법인은 대기업이 아니란 이유다. 대기업을 손 

떼게 한 LED조명과 문구용품 시장이 GE, 오스람, 3M 등 글로벌 기업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재생타이어는 

세계 1, 2위 타이어업체인 브리지스톤과 미쉐린에 넘겨주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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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의 체계와 대상 측면

(1) 규제심사 ·규제개혁 부서 분리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부서의 분리에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는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주요 규제들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이런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이원화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된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시도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체계는 이런 노무현 정부의 시도를 제도화시킨 것으로 강력한 

규제개혁의 실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장에 소위 정권의 실세를 임명하고 매달 1번씩 규제개혁관련 실무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

여해 챙기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규제개혁과제가 해소될 

수 있었으며 규제일몰제, 행정부담 감축 등의 중요한 규제개혁 이슈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에 대한 기능

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7) 그리고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사무국의 역할

을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의 경우, 매우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규

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하는 루틴 한 기능한 신설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에도 벅

찬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런 규제개혁추진체계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유기적으로 작동되었

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높은 관심 아래 기존 규제의 50%를 일률적으로 폐지

하는 등 매우 강력한 양적 규제개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

하게 말해 당시 대통령의 관심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토대가 확장된 데 기인한 것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의 체계화된 역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하기는 어렵다.8)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즉 비록 대통령 직속 

7)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사실 당시의 규제개혁의 아이러니는 자율성을 창달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정부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OECD(2000)의 평가를 보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원리와 방향성을 수용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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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긴 하지만 비상임의 위원회 조직이 가진 한계로 규제개혁의 체계화 된 노력을 수행하

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최병선, 2008).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을 시도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소위 실세로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달

에 한 번의 정기적인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관심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해결치 못했던 많은 정책성 규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먼저 규제개혁이 소위 실세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가경쟁력강화위원

장의 정치력 혹은 영향력에 따라 규제개혁의 강도나 심도에 기복이 생겼다. 조성봉(2011)의 

지적처럼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규제개혁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규제개혁이 체계적으로 되

기보다 대증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는 매우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규제개혁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들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쇠퇴하

면서 그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력도 상당부문 감소한 것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2011년 들어 급격하게 탄력을 잃기 시

작했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규제차별화 제도의 도입 시도 등 규제개혁위원

회가 다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부서를 큰 틀에서 구분하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개혁위원회도 

규제개혁의 제도적 권한을 보유한 까닭에 상당히 많은 규제개혁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시적규제유예, 미등록규제정비, 규제개혁추진과제의 발굴, 규

제개혁연차계획의 제출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규

제개혁이 규제개혁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이후에 이루어졌다기 보다 기존의 체계를 그

대로 두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강력한 규제개혁 기관을 신설하여 기능배분을 도모한 

데 그 이유가 있다.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와 관련

해서도 혼동이 제기되었다. 규제일몰제의 실시와 그 후속조치 과정을 짚어보면 애로점을 쉽

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개혁의 과정과 방법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적 재량과 개입이 여전하다는 측면

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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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규제일몰제의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결정한 후 그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가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문제는 

규제심사업무로도 벅찬 규제개혁위원회의 현재의 인적 ·물적 역량으로 재검토형 일몰 대상

으로 선정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규제개혁은 했지

만 그 후속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이원화된 규제개혁의 추진은 현장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현업부서, 기관, 기업들이 두 개의 규제개혁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그 후속조치에 대한 조치를 동시에 받게 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개

혁 프로그램이 다수의 기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

이 있었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외에도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기관들이 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 및 정비,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업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운영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개혁의 추진은 다른 한편 부서와의 협조의 미비 및 규제개혁 프로그램 

간의 혼선과 중복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만큼 다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정부업무에 대해 서로 조정 ·협조가 어려운 다수의 부처들이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업부서의 경우, 종국에는 해결되지 못할 규제들에 대한 

페이퍼 작업만을 무수히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시작했으며 기업과 경제단체의 경우 다

수의 정부부처로부터 소위 규제개혁 애로사항의 조사에 중복적으로 응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즉 여러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업부서에 개혁대상 규제

를 발굴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규제에 대해 여러 부서에 보고하거나 

업무협조를 하여야 하는 혼란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이 없는 것이 규

제개혁’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9) 

  

9) 정부부처 내 규제개혁담당자와의 간담회 중 나온 얘기임(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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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장치의 미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심사체계가 개선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를 보면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

체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으며 법제처의 검토를 받는 등 그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이런 심사장치가 사실상 전무

한 사정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국회 입법조사처, 2011).10)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윤(2005)에 의해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있

어온 것으로 국회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2005)를 통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및 존속기한 설정 등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회 예산정책처(2008, 2009)와 입법조사

처(2010)에 의해 그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며 김택기 의원 등 몇몇 의원들에 

의해 국회법의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결국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사이의 규제심사체계의 비대칭성은 지금에라도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안제출 경로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

으로 정부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활용하는 등 품

질이 낮은 규제를 양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 2008, 

2009).11) 더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건수와 가결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4대 

국회에서 각각 321건과 119건인 의원발의 제출건수 및 가결건수가 19대 국회에서는 12,220

건과 1,663건으로 급증했다. 가결건수만을 놓고 보아도 이 기간 동안 의원입법이 대략 14배

나 증가했다.12) 또한 16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가결건수가 514건으로 정부제출 가결건수의 

431건을 넘어섰다. 이것은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의원입법이 점점 증가할 가능

10) 정부입법안이나 의원발의 입법안은 법률안의 준비단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법

률안 준비단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는 이런 규제심사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제심사와는 별도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법률안

이 준비되는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세심한 검

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제실의 검토와 법률안의 비용추계와 같이 정부

안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2011).

11)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한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은 정부안을 의원입

법의 형식으로 통과시킨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었다. 

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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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타 부처와의 이견을 덮어두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

한 근로3권을 인정하려는 특수고용직법을 밀어붙이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이혁우 외, 2010). 

또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사실상 의원입법이란 우회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3)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개념화 및 범위 설정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관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규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미등록규제의 정비와 관리상 규제개념의 정비, 식약청 등 일부기관을 대

상으로 고시수준의 규제에 대한 등록 시도,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 등이 그것이었다. 유

사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나 마사회 등 준 공

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칙으로 이론적 규제개념에 의하면 규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

다. 왜냐하면 규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13) 그리고 행정내부규제의 경우, 규제

의 객체가 민간이 아니기에 역시 규제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들을 국가의 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을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미등록규제에 대한 정비과정을 보면 여

전히 관리대상 규제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이혁우, 

2011). 예를들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대

상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규제가 아닌 것으

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을 규제의 주체인 국가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법

에 의한 공공기관과 계약당사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러나 이것은 이 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민간의 기업과는 다른 우선구매의 권한을 가

진다는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 조항을 규제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선구매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방법을 정하여 일

13) 예를들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관련 공사비나 공사부담금을 전액 선납해야 했던 것과 

같이 국가가 아닌 한국가스공사와 민간과의 계약이긴 하지만, 민간에서의 사인간의 계약보다 과도하게 불

공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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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민의 선택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합리성이 검토되지 못하는 등 

규제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관리대상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규제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14) 학문상의 규제와 관리상의 규제에 대한 혼동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이혁우, 2011). 이론상의 규제개념이란 규제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개념 정의

를 내린 것을 말하고, 규제관리상의 규제개념이란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규제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실무적인 개념으로 이들 둘이 항상 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론상의 규제개념이란 개념의 엄밀성에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만, 

규제관리상의 규제개념에서는 실무적으로 규제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규제의 개념과는 달리, 규제관리상의 규제개념은 

그야말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정부활동 중 규제로 구분하고 관

리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규제로 분류될 것이 요구되는 정부의 활

동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관리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매우 높게 평가할만

하다. 다만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전히 규제관리의 대상과 관련해서 정리되지 못한 내용

들은 향후 차기 정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와 규제개혁 프로그램 측면

(1)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의 이상과 실제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15) 이 제도로 인해 정부입법으로 된 규제안의 경우에는 사전에 체계

14) 규제개념에 대해서는 잘못된 해석과 혼동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의 판단을 ‘피규제자에 대한 행위의 

제약’이라는 효과로 보아야 하는 데, 목적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정부활동이 정책대상집

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 비록 그것이 대상집단의 행위를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규제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항들은 벤처기업에 혜택을 주는 목적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가 벤처기업의 기업활동의 제약을 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이혁우, 2009)

15)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는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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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진 결과, 1998년부터 실시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매년 10~30%

정도의 신설, 강화 규제안이 개선, 혹은 철회권고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규제안은 이를 설계한 담당부서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입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 불합리한 

규제들이 공식적인 법규로 입안되어 실시되었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규제영향분석의 이유는 사전에 불편함의 비용을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불합리한 규제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는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규제심사 과정을 분석해 보면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안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09년의 경우 의결안건

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와 두 개의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안

은 모두 12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다수의 규제는 예비심사단계에서 비중요규제로 분

류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규

제안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규제개혁위

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양적 활성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대안제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된 규제안에 대해 그 적

절성 여부만을 판단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규제개혁위원회

에서는 상정된 규제안을 심의하면서 그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사 및 권고 조치를 취하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안을 수정해야 좀 더 질 높은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09년 규제심사 권고사례분석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는 규

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

서와 부처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정부가 입법이나 명령, 그리고 법규를 통해 도입하려는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근거와 체계 하에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필요성 검토, 

규제의 대안 및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규제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매우 체계적인 분석기준에 의거해서 작성되

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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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능은 주로 권고나 재심사의 이유를 논의하는 면에 좀 더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규제

개혁위원회, 2010).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규제대상의 

다양성 고려, 예외적 허용가능성 검토, 규제적응기간의 제공, 규제효과에 대한 주기적 재검

토, 제제수단의 유연화 가능성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규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권고사례의 분석은 매년 주기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의 방향은 위원의 교체, 정권의 교체 등에 따라 그 강도와 방

향, 그리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심사한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

해 두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방향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스스로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규제심사 권고사례분석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정부 각 부처의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와 기능 정상화 역시 필요하다. 각 부처는 

규제안을 설계할 때,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비용편익의 분석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2009년 규제심사 권고사례 연구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규제 중 개선권

고를 받은 것의 비율은 무려 51.6%에 이르며, 심지어는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 자체도 불가능하여 재심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도 13.2%에 이

른다(규제개혁위원회, 2010). 이것은 각 부처의 규제형성 기능에 있어 심각한 기능장애가 있음

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16) 

또한 각 부처 역시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규제를 

생성하는 각 부처가 규제목표를 최적의 대안으로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제 도입 그 자체

16) 이와같은 각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의 문제점은 이미 2008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간행된 2007년도 정부규

제영향분석서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국회예산처, 2008). 즉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에 정부에서 제

출되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된 중요규제 328건 중 무려 32.7%에 이르는 107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전체 평가대상 중 5.5%만이 시장실패 관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90.2%가 규제대안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 및 준수가능

성을 검토한 것도 10.4%에 불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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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중한 결과보다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위의 규제심사 권고사례 분석에서도 명

확하게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는 대안을 제시하

고 이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의 규제대안만을 안으로 상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발

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각 부처의 경향은 위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

도 잘 드러난다. 2007년의 경우 각 부처가 중요규제에 대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무려 

90.2%가 대안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2)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어느 정부보다 다양한 규제개혁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는데 미등

록규제 정비 및 규제정보화시스템의 구축, 한시적 규제유예, 중소기업 규제차별화, 규제일몰

제 등이 그것이었다.17) 또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규제형평제도의 도입도 시도되었다. 물론 

이들 프로그램들은 매우 신선한 시도이긴 했지만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는 없을 것이다. 

미등록규제 정비와 규제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은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체계적

인 규제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하려 해도 그 대상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등록규제

의 정비는 한국경제연구원(2008)의 연구를 통해 등록된 규제보다 그렇지 않은 규제가 훨씬 

많음으로 규제관리의 공백이 크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미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주된 규제 기준으로 2,276건의 규

제가 새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행정규칙 등 그동안 규제관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영

역까지 규제등록에 관심을 기울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등록규제 정비

에서 나아가 전체 등록규제를 체계화 된 DB로 구축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주된 규제와 부수규제를 구분하여 규제 간의 연계를 고려한 규제관리를 시도하였

17) 그 외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형평제의 실시도 검토되었다. 규제형평제란 개인과 기업이 획일적인 규제로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규제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하

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져야 하는 정부활동을 특수화, 개별

화 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국가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개별 국가제

도로 인한 구제 및 민원수렴채널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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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일반국민들에 규제정보시스템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등록과 정보화시스템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관리상의 규제개념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국가 규제전

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시와 같은 행

정규칙의 경우 사실상 일반국민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리

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한 유사행정규제와 행정내부규칙 역시 좀 더 세련되

게 분류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간의 관계도(關係圖) 

역시 보다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주된 규제와 부수규제의 수준이 아니라 규제개

혁위원회에 일부 규제영역에 대해 소개된 규제맵과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시도된 여러 가지 규제개혁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었다. 이 제도는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으로 정책적 필

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폐지하거나 완화하기가 곤란한 규제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그 효

력을 정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

계된 것이었다. 2009년 당시 이 프로그램에 의해 모두 280건의 규제가 한시적 규제유예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135건은 항구적 개선과제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규제

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활동부담경감이 143건으로 가장 많은 51.1%를 차지

했고, 창업투자애로요인 해소가 90건으로 32.1%, 중소기업서민어려움 해소가 45건으로 

16.1%를 차지했다. 물론 이런 한시적 규제유예의 효과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18) 그러나 규제를 사회전체의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한

다면 한시적 규제유예는 국민이나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규제개혁의 한 수

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부담의 경감 및 진입규제 등의 제거로 

인해 경제사회의 활성화 일조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80여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갖는 효과는 물론 개개의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소한 규제부담의 완화로 체감수준

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 여차민(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효력이 일시정지 되거나 완화된 규제

의 2009-2011년 사이의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2011)의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7.9%가 한시적 규제유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중소기업 59.4%, 소상

공인 71.8%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시적 규제유예가 규제대상 집단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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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차별화도 이명박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고려된 정책이다. 중소기업 규제영

향평가를 도입했으며, 중소기업청 내 기업호민관을 두어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

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노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

제부담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

다.19) 더구나 이런 중소기업 지원방식은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등과 같은 진입규

제를 통한 것보다 훨씬 타당성이 높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와 같은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약화시켜 사회경제적인 비효율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

는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차별화는 중소기업이 대기

업에 비해 갖는 불리한 규제순응비용을 인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경감해 줌으로써 중소기

업이 보다 대등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제의 존속기한의 명시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

었다. 이것은 아무리 합리적인 규제도 상황이 변하거나 규제대상의 특성이 변화하게 되면 

타당성이 저하될 수 있기에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논거로 본다면 규제일몰제는 사실 규제품질의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개혁 수단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로 2009

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1단계로 1,500개의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규제일몰제 확대적용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릴 수 없는 형편인데 그것은 규제일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이상처럼 현실에

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모든 규제에 대해 3년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기한 도래 시 재검토 후 규제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소

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일

19) 미국의 경우에는 총 연방규제에서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연간 약 2,400불의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더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그 차이가 현

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중소기업청(SBA) 내에 중소기업 규제

개혁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

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이 2003년에만 63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Crain & 

Hopki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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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설정 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업무를 가지게 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규제심사 등 

자체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아무런 인적 ·물적 자원의 확대 없이 이를 수행해

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일몰설정 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가 충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제개혁체계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규제형평제도는 2010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결국에는 실현되지 못한 규제개혁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규제기준의 경직적 적용으로 규제피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진 규제의 적용에 개별성과 특수

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개혁방식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

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형평제도를 채택하게 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성과 개별성을 이유로 규제적용의 일반성

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공정해야 할 사회의 게임의 규칙 자체가 기능하지 않는 더 큰 

문제를 초래될 수 있다. 즉 개별적 상황에서 규제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규제자체의 효력을 

형해화시키는 것은 그와 다른 많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대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모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청심사 제도를 규제적용에 대한 개별적 구제장치로 마련하고 있

기도 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규제형평제도 도입 시도는 규제개혁을 시도하면서도 게임의 규칙인 

제도로서의 규제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 기업 등 사회 내 개별

주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불합리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개별성의 함정에 빠져서 일반성

과 보편성을 잃어버린 결과 공정성을 잃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Ⅵ. 나오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을 평가해 보았다. 사실 규제개혁의 성공, 그것은 이상

과는 달리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정부 일이 그렇듯이 격렬한 이해관계의 대립, 관료의 복

잡한 유인,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대통령과 부처 최고책임자들의 이해 등이 맞물려 진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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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의 수립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규제체계 수립, 역시 하나의 정치적 이해를 담고

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을 총론적으로 평가

해보면, 의지의 측면에선 어느 정권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실제 성과도 높은 편이었

다. 다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프레임의 왜곡, 규제개혁체계의 불완전, 

규제개혁의 운영과정에서 혼동으로 인해 다수의 한계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개혁

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개혁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들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프레이밍

하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단순히 그때그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 안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거래비

용을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규제개혁은 특정 집

단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 내 개인들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향상시

키고 그 결과 창의성의 발현을 통한 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 진다. 

한편,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우호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제

시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흔히 대기업과 친재벌 등의 이미지로 굳어진 듯하지만, 규제개

혁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편익을 위한 것이 총량적으로 압도적이었다. 행정부담감축을 위

한 노력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의 방

향을 시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서류작업,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 부통령인 고어가 이를 혁파하는 의식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지금에 와서 보

면, 왜 이명박 정부는 그 많은 행정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

들에게 내세우지 않고, 규제개혁에 대한 상대적인 왜곡된 프레임을 양산시킬 수 있는 친기

업과 동반성장을 내세우는데 급급했는지에 대해선 평가적 의견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

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어 이원화 

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부서간의 조정과 혼란의 문제가 유발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규제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리

고 이렇게 규제개혁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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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이 대통령의 지원 하에 강력한 조정

력을 갖춘 부처를 통해 규제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겠지만 이미 분석한 것처럼 이런 방식은 

대통령의 리더십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국정의 다른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할 대통령에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상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일원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 맞는 

조정력과 정치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임의 위원장과 위원을 두는 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20) 또한 이처럼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적 위상의 확

립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과제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품의제 방식이 아닌 규제개혁위원회가 채택한 개혁과제 혹은 심사대상 규제를 규

개위 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관리자에게는 규제개혁과제

에 대한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규제개혁 조직의 하급자와 중간관리자 사이의 역할구분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규제개혁체계의 일원화를 기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한 규제개

혁과 규제심사 부서의 분리라는 아이디어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존규제의 개혁과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라는 두 업무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 규제개혁은 좀 더 정치성을 띨 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정력을 필요로 한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 된 규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할 

연구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둘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물론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의 경우,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2개의 국

과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하나의 국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물적 ·인적 기

반과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개혁위원회

의 물적, 인적 자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양적으로 심사기능을 확충하고, 

질적으로도 규제심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각자의 개인적

인 역량에 기대서만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규

제개혁실의 현재 인적 ·물적 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정된 규제안 한

20) 규제행정체계의 체계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는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는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규제개혁 기구를 두는 것이 정치적 조정력을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

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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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데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

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안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각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인력강화와 전문화 등의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개혁기구의 물적

·인적기반의 수준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

단을 합친 인프라 정도는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관리대상 규제의 범위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미등록규제의 정리과정에서 일

부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대상 규제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

리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심사 제도의 설

계가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점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가 현실과 괴리되는 현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규제

개혁 혹은 규제품질과정이 일선 담당관료에게 또 하나의 내부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작업에서 보고, 서류, 분석 등의 작업을 최대한 합리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규제영향분석도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영향분

석이 불가능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규제가 생성되었지

만, 사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편익의 규모를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들에 까지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니 현실과 괴리되는 가공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만을 두고 담당자나 전문가가 체크리스트

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규제심사를 간소화하면서도 효과성을 높이

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은 정부의 루틴 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규제개혁이 정부 초반에 반짝 열심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해관계의 갈등을 

집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식의 규제개혁은 다음에 해당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초래되면 다시 원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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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돌아가는 무한회귀를 반복하게 된다. 그것도 매우 시끄러운 정치적 과정을 다시 겪으

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규제라는 것이 이런 큰 덩어리 차원의 것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일반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소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 시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 개선을 해야 하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들 

규제는 오히려 덩어리 규제보다 이해관계의 갈등이 덜해 훨씬 개혁이 쉬울 것임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조명도 덜 될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덜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실무선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령개편과 같은 후속작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

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큰 덩어리의 정책성 규제 외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행

정간소화 등 소위 생활규제에 대한 개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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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1 No.2 December 2012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in Lee Myung-bak 
Government 

Lee, Hyukwoo

Regulatory Reform was one of the core agenda of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is 

tendency, there were lots of programs to improve Regulatory Reform System and quality of 

regulations like enlarging Regulatory sunset Program, repairing Regulatory Register Syste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Quasi-Regulation. In spite of these efforts, we cannot conclude 

the regulatory reform of Lee Myung-bak Government as success or at least positive to citizen. 

First, People were often misunderstood that the characteristic of regulatory reform were 

Chaebol-friendly because lot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citizen’s lives like simplicating 

administrative burden were not informed properly to citizen.  The idea of shared growth 

which was the main philosophy in the latter half of Government has some limit from raising 

the transaction cost in society. Second, the trial to dividing regulatory reform with regulatory 

review produced high performance like lots of irrational regulation can be improved in a short 

time. but these system did not reach the constant and stable state which did not affected by 

the rise and demise of political power. Assembly-introduced Bill still are not reviewed in 

enacting process. Third, Regulatory review has lot of improving rooms like unsatisfactory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se analysis might help to design next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system. 

 

Key words: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Committe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ssembly-introduced Bill, Regulatory Review, Lee 

Myung-bak Government.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BM-dsynmotb
    /Abaddon
    /AcadEref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PiStd
    /AdobeSansMM
    /AdobeSerifMM
    /AdobeSongStd-Light
    /AdobeThai-Bold
    /AdobeThai-BoldItalic
    /AdobeThai-Italic
    /AdobeThai-Regular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IGDT
    /Albertus-Medium
    /Aldine401BT-RomanA
    /Algerian
    /AmdtSymbols
    /AMGDT
    /AmiR-HM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itaM
    /ArnoPro-Bold
    /ArnoPro-BoldCaption
    /ArnoPro-BoldDisplay
    /ArnoPro-BoldItalic
    /ArnoPro-BoldItalicCaption
    /ArnoPro-BoldItalicDisplay
    /ArnoPro-BoldItalicSmText
    /ArnoPro-BoldItalicSubhead
    /ArnoPro-BoldSmText
    /ArnoPro-BoldSubhead
    /ArnoPro-Caption
    /ArnoPro-Display
    /ArnoPro-Italic
    /ArnoPro-ItalicCaption
    /ArnoPro-ItalicDisplay
    /ArnoPro-ItalicSmText
    /ArnoPro-ItalicSubhead
    /ArnoPro-LightDisplay
    /ArnoPro-LightItalicDisplay
    /ArnoPro-Regular
    /ArnoPro-Smbd
    /ArnoPro-SmbdCaption
    /ArnoPro-SmbdDisplay
    /ArnoPro-SmbdItalic
    /ArnoPro-SmbdItalicCaption
    /ArnoPro-SmbdItalicDisplay
    /ArnoPro-SmbdItalicSmText
    /ArnoPro-SmbdItalicSubhead
    /ArnoPro-SmbdSmText
    /ArnoPro-SmbdSubhead
    /ArnoPro-SmText
    /ArnoPro-Subhead
    /AuctionGothicBold
    /AuctionGothicLight
    /AuctionGothicMedium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Medium
    /BankGothicBT-Light
    /BankGothicBT-Medium
    /BareunBatangB
    /BareunBatangL
    /BareunBatangM
    /BaskervilleBT-Bold
    /BaskervilleBT-BoldItalic
    /BaskervilleBT-Italic
    /BaskervilleBT-Roman
    /BaskervilleOldFacDCD
    /BaskervilleOldFacSCD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GothicStd-Light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mudaScript
    /BernardMT-Condensed
    /BickhamScriptPro-Bold
    /BickhamScriptPro-Regular
    /BickhamScriptPro-Semibol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M-dsynmotb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BT-Regular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731BT-BoldA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GOmega
    /CGOmega-Bold
    /CGOmega-BoldItalic
    /CGOmega-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hocomouse
    /ChosunilboNM
    /CityBlueprint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mmercialPiBT-Regular
    /CommercialScriptBT-Regular
    /Complex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untryBlueprint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Std
    /CourierStd-Bold
    /CourierStd-BoldOblique
    /CourierStd-Oblique
    /Crayon
    /CreChoC
    /CreChoM
    /CreGoL
    /CreGoM
    /CreHearM
    /CurlzMT
    /CwritB
    /Daum_Regular
    /Daum_SemiBold
    /DFPShaoNvW5
    /DFShaoNvW5
    /DFYingHei-W7-WINP-BF
    /Dgyoung
    /Dinbla
    /Dinbol
    /Dinlig
    /Dinmed
    /Dinreg
    /Dotum
    /DotumChe
    /DSVWrittingM
    /DungunL
    /Dutch801BT-Bold
    /Dutch801BT-BoldItalic
    /Dutch801BT-ExtraBold
    /Dutch801BT-Italic
    /Dutch801BT-Roman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mbassy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phemiaCAS
    /EuroRoman
    /EuroRomanOblique
    /EuroSig
    /ExpoB-HM
    /ExpoM-HM
    /FBLee80-Medium
    /FBLee80T-Bold
    /FBLee80T-Medium
    /FBLee90-Medium
    /FBLee90T-Bold
    /FBLee90T-Medium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Heavy
    /FuturaBT-Light
    /FuturaLT
    /FZSY--SURROGATE-0
    /Gaeul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utami
    /GD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Assarabia
    /GF_BadGuy_Medium
    /GF_BournePrincess
    /GF_FreezeGame
    /GF_GoodMorning
    /GF_HandsAreCold
    /GF_JingleBellRock
    /GF_Lunch
    /GF_MariMaria
    /GF_OceanFriends
    /GF_OrangeMong
    /GF_Ridiculous_M
    /GF_RomanHoliday
    /GF_WoollalaGirls
    /GFFonttoBlack-Regular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icE
    /GothicG
    /GothicI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phicR-HM
    /GreekC
    /GreekS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GungsuhR-HM
    /H2bulB
    /H2bulL
    /H2bulM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supL
    /H2wulL
    /HaanCjaB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M
    /HaanYGodic23
    /HaanYGodic25
    /HaanYHeadB
    /HA-COB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eadlineR-HM
    /HeadR
    /Helvetica
    /Helvetica-Light
    /HeummByungari122
    /HeummHongchacalli132
    /HeummPostcard132
    /HeummSangsang172
    /HeummStarman122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TelWulTitle
    /HMKBP
    /HMKBS
    /HoboStd
    /HUFace13
    /HUFace16
    /HUFairy172
    /HUToda13
    /HUVaca15
    /HYbdaL
    /HYbdaM
    /HYbsrB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eadLine-Medium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mjrE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Medium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op-Bold
    /HYPop-Medium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sanB
    /HYSeNse-Bold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F
    /HYSymbolG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GTL
    /InterGTM
    /ISOCP
    /ISOCP2
    /ISOCP3
    /ISOCPEUR
    /ISOCPEURItalic
    /ISOCT
    /ISOCT2
    /ISOCT3
    /ISOCTEUR
    /ISOCTEURItalic
    /Italic
    /ItalicC
    /ItalicT
    /JejuHallasan
    /JejuMyeongjo
    /JMORM-KSCpc-EUC-H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ng-Regular
    /KangSan
    /Kartika
    /KozGoPr6N-Medium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GoProVI-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ozMinProVI-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KyunKo
    /Latha
    /LatinWide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ovecharge
    /LoveltM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turaMTScriptCapitals
    /Mbonjb
    /Mbonjl
    /Mbonjm
    /MCgdtk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squiteStd
    /Mhansek
    /MHunmin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kmj
    /Mlove
    /Mmj
    /Mobo90Gothic-Bold
    /Mobo90Gothic-Regular
    /MoboEx90Gothic-Bold
    /MoboEx90Gothic-Regular
    /MoboExGothic-Bold
    /MoboExGothic-Regular
    /MoboGothic-Bold
    /MoboGothic-Regular
    /Modern-Regular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R-HM
    /Monospace821BT-Bold
    /Monospace821BT-BoldItalic
    /Monospace821BT-Italic
    /Monospace821BT-Roman
    /Monotxt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unhel
    /MVBoli
    /MyriadApple-Medium
    /MyriadPro-Black
    /MyriadPro-BlackIt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Light
    /MyriadPro-Light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OTF
    /NanumGothicOTFBold
    /NanumGothicOTFExtra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MyeongjoOTF
    /NanumMyeongjoOTFBold
    /NanumMyeongjoOTFExtraBold
    /NanumPen
    /Navi_cutecats
    /NewGulim
    /NHj
    /NHLOGO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ongHyupL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yx
    /Optima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do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n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ianoB
    /PianoL
    /PianoM
    /pigflower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ppinhyunjun
    /PrestigeEliteStd-Bd
    /PrinceM
    /Pristina-Regular
    /Proxy1
    /Proxy2
    /Proxy3
    /Proxy4
    /Proxy5
    /Proxy6
    /Proxy7
    /Proxy8
    /Proxy9
    /PyunjiR-HM
    /QGulim
    /Raavi
    /RageItalic
    /Ravie
    /RixCatSofaM
    /RixComingsoonM
    /RixDdukbokkiM
    /RixDearGiraffeM
    /RixDictationM
    /RixEggFriM
    /RixFreestyleBPRO
    /RixFreestyleM
    /RixGamgijosimhaeM
    /RixGoB
    /RixGoL
    /RixGoMaejumM
    /RixGureumpangM
    /RixHeadB
    /RixHeadM
    /RixJJanguM
    /RixLoveAngelL
    /RixMelangchollyM
    /RixMGoB
    /RixMGoM
    /RixMindureM
    /RixMMjM
    /RixPigM
    /RixStar&MeM
    /RixVitaM
    /RixWonderLand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manC
    /RomanD
    /RomanS
    /RomanT
    /Romantic
    /RomanticBold
    /RomanticItalic
    /RosewoodStd-Regular
    /SachunL
    /SachunM
    /San02B
    /SanBgB
    /SanBgL
    /SanBiL
    /SanBiM
    /SanBkM
    /SanBoB
    /SanBoM
    /SanBsB
    /SanBsL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M
    /SandEgB
    /SandJg
    /SandKg
    /SandKm
    /SandMtL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KbB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NsB
    /SanNsL
    /SanNsM
    /SanPkM
    /SanPuB
    /SanPuW
    /SanSk
    /SansSerif
    /SansSerifBold
    /SansSerifBoldOblique
    /SansSerifOblique
    /SanStB
    /SanStL
    /SanStM
    /SanSwL
    /SanSwM
    /Scout
    /ScriptC
    /ScriptMTBold
    /ScriptS
    /SD_SungkyongM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ko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Utum
    /SHeadG
    /SHeadR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plex
    /SimSun
    /SimSun-PUA
    /SinBatangChe
    /SinMyungJoyakja
    /SJDeepWater
    /SJJunGothic
    /SJRainbowSherbet
    /SJsoju1
    /SJSoju2
    /SnapITC-Regular
    /SRegular
    /Stencil
    /StencilStd
    /StylusBT
    /SuperFrench
    /Swiss721BT-Black
    /Swiss721BT-BlackCondensed
    /Swiss721BT-BlackCondensedItalic
    /Swiss721BT-BlackExtended
    /Swiss721BT-BlackItalic
    /Swiss721BT-BlackOutline
    /Swiss721BT-Bold
    /Swiss721BT-BoldCondensed
    /Swiss721BT-BoldCondensedItalic
    /Swiss721BT-BoldCondensedOutline
    /Swiss721BT-BoldExtended
    /Swiss721BT-BoldItalic
    /Swiss721BT-BoldOutline
    /Swiss721BT-Italic
    /Swiss721BT-ItalicCondensed
    /Swiss721BT-Light
    /Swiss721BT-LightCondensed
    /Swiss721BT-LightCondensedItalic
    /Swiss721BT-LightExtended
    /Swiss721BT-LightItalic
    /Swiss721BT-Roman
    /Swiss721BT-RomanCondensed
    /Swiss721BT-RomanExtended
    /Syastro
    /Sylfaen
    /Symap
    /Symath
    /Symbol
    /SymbolMT
    /Symeteo
    /Symusic
    /TaeGP
    /TaeGulim
    /TaeKo
    /TaeUtum
    /Tahoma
    /Tahoma-Bold
    /Technic
    /TechnicBold
    /TechnicLite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bigb
    /TSTgnmj
    /TSThgrgl
    /TSThpbd
    /TSThprg
    /TSTmdmb
    /TSTNamr
    /TSTPen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xt
    /UmePlus-Gothic
    /UniversalMath1BT-Regular
    /Univers-Condense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Oblique
    /Uri
    /Utum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netaBT-Regular
    /Vivaldii
    /VladimirScript
    /VnArialBold
    /VnArialItalic
    /VnArialNarrow
    /VnTime
    /VnTimeBold
    /VnTimeBoldItalic
    /VnTimeItalic
    /Vrinda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YBatang130
    /YBatang150
    /YDBomnalL
    /YDBomnalM
    /YDI2002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BlueEB
    /YDIBlueM
    /YDIBurnB
    /YDIBurnG
    /YDIChooM
    /YDIChungM
    /YDIChunM
    /YDICMjoB
    /YDICMjoL
    /YDICMjoM
    /YDICosB
    /YDICstreL
    /YDIFadeB
    /YDIFadeM
    /YDIGasiIIM-KSCpc-EUC-H
    /YDIGirlB
    /YDIGirlL
    /YDIGirlM
    /YDIGukB
    /YDIGukM
    /YDIGurmL
    /YDIGurmM
    /YDIHoopM-KSCpc-EUC-H
    /YDIHSalB
    /YDIHSalL
    /YDIHSalM
    /YDIHsangIIM
    /YDIMokM
    /YDIMonoB
    /YDIMonoM
    /YDIneogongju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SapphIIB
    /YDISmileL
    /YDISmileM
    /YDISnailB
    /YDISnailM
    /YDISprIIB
    /YDISprIIL
    /YDISprIIM
    /YDISumB
    /YDISumL
    /YDISumM
    /YDIWebBatan
    /YDIWebDotum
    /YDIWingsB
    /YDIWingsL
    /YDIWinIIB
    /YDIWinIIL
    /YDIWinIIM
    /YDIYGO150-KSCpc-EUC-H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52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Sin
    /YDIYuroB
    /YDIYuroL
    /YDIYuroM
    /YDotum140
    /YDotum150
    /YDSAH
    /YDSDJ
    /YDSMJ
    /YDSpringwaltz
    /YDSSH
    /YDVBomnalL
    /YDWoman
    /YetR-HM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420
    /Ymjo440
    /Ymjo450
    /YonseiB
    /YonseiL
    /YtIB
    /ZWAdobeF
  ]
  /NeverEmbed [ true
    /AmeriGarmnd-BT
    /AmeriGarmnd-BTBold
    /AmeriGarmnd-BTBoldItalic
    /AmeriGarmnd-BTItalic
    /Baskerville-Bold
    /Baskerville-BT
    /Baskerville-Normal
    /Baskerville-Normal-Italic
    /BernhardFashion-BT
    /Blippo-BlkBT
    /Bodoni-BdBT
    /Bodoni-BdBTItalic
    /Bodoni-BkBT
    /Bodoni-BkBTItalic
    /BroadwayEngraved-BT
    /CentSchbook-BT
    /CentSchbook-BTBold
    /CentSchbook-BTBoldItalic
    /CentSchbook-BTItalic
    /Chicago-Normal
    /Cooper-BlkBT
    /Cooper-BlkBTItalic
    /Courier10-BTBold
    /Courier10-BTBoldItalic
    /DomCasual-BT
    /Freehand591-BT
    /FuturaBlack-BT
    /GoudyOlSt-BT
    /GoudyOlSt-BTBold
    /GoudyOlSt-BTBoldItalic
    /GoudyOlSt-BTItalic
    /Hobo-BT
    /InternationalPlayboy
    /Liberty-BT
    /MBatang
    /MDotum
    /MGungHeulim
    /MGungJeong
    /MJemokBatang
    /MJemokGothic
    /MSugiHeulim
    /MSugiJeong
    /MurrayHill-BdBT
    /MyriadBold
    /MyriadLight
    /MyriadRegular
    /Newtext-BkBT
    /OCR-A-BT
    /OCR-B-10-BT
    /Orator10-BT
    /Orbit-B-BT
    /ParkAvenue-BT
    /SanBgM
    /SanKpM
    /SanKrL
    /SanKyM
    /SanSplBP
    /SanSplLP
    /SDSangAL
    /SDYosaseo
    /SketchB
    /Stencil-BT
    /Swis721-BT
    /Swis721-BT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